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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업 정책의 개 과정 분석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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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Challenge and Reforming Processes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Policy 

Kim, Tae-Yeon

The EU recently adopted the policy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Even though the 
EU enacted a regulation for organic farming in 1991, there has been no formal 
policy for supporting organic farming in the EU. This may mean that the EU 
regards the organic food and farming as an important sector for the future of 
European farming. Therefore, this study firstly explores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policy, and then 
summaries the priorities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sector. These were 
reflected to make up an action plan and a new regulation for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The main features of the recent change in the EU policy would be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perspective for dealing with organic food and 
farm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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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론 ․ 실제 인 면에서 유기농업의 발 을 선도한 국가들은 유럽의 독일, 국, 스 스 

등이며, 이들 국가에서 주로 선구 인 농민들을 심으로 20세기 반부터 유기농업에 

한 이론과 농법이 발 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일반 농업에 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유럽에서 유기농업에 한 정책  심과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8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  이후 발생한 시작한 각종 식품안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단국 학교 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 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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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인식  식품수요 패턴의 변화가 계기가 되어 정책  지원

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 

이 시기에 EU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자 수가 비약 으로 증가하 으며 각 회원국들이 

자체 으로 유기농산물 가공과 마 을 지원하는 각종 시책이 실시되기 시작하 다. EU 

회원국 에서는 1987년에 덴마크가 처음으로 유기농업에 한 국가  차원의 보조  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 다(Lampkin et al., 1999).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응해

서 EU는 1991년에 ‘유기농산물의 생산  표시에 한’ EU 규정 2092/91(CEC, 1991)을 도

입하여 회원국간 는 회원국내 유기농산물의 시장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한 기 을 제

시하 다. 이것은 당시 유기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격히 성장하면서 제기된 신뢰와 투명

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Lampkin et al., 1999). 

하지만 이것은 기본 으로 EU 내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 이 

있었으며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al Policy: 이하 CAP)의 일환으로 EU 차원에

서 유기농업을 장려하기 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소극 인 시장 리  차원의 정책  지원에서 직 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하

는 정책은 1992년 ‘ 원유지와 환경보호에 필요한 농업생산방법에 한’ 규정 2078/92(CEC, 

1992)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EU 유기농업정책이 한 단계 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가장 표 인 시책은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이지만 

이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기농업 실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추가 생산비에 한 지

원을 제공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 자체 으로 교육훈련, 유기농산물 가공 

 마  지원, 농가 투자에 한 재정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이 규

정은 이 규정의 한계는 여 히 EU 차원에서 직 으로 보조 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 을 한 농업  활동을 포 으로 지원하기 한 것이므로 유기농업 분야에

만 한정해서 용되는 유기농업 지원정책은 아니라는 이다. 이러한 역사 인 경험을 갖

고 있는 EU에서 2007년에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834/2007(CEC, 2007)을 도입하 다. 이것은 기존의 규정 2092/91(CEC, 1991)을 개정한 것이

지만 최근 EU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분야를 포 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토 로 EU는 

향후 유기농업에 한 지원정책을 극 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  말까지 구체 인 유기농업 발 정책이 없었던 EU가 이

러한 포 인 정책을 형성한 이유와 그 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U 유기농업 정책

의 과거와 재 규정의 변화를 세세히 살펴보는 것도 재 유기농업 발 의 기로에 서 있

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세부 인 정책  규정이 제기되기 까지 논의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유기농업 정책의 변화와 발 에 좀 더 창조 으로 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기하는 것이  시 에서는 보다 더 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최근 큰 변화를 보인 EU 유기농업 정책의 반 인 개 과정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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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 로 우리나라 유기농업정책의 발 방향에 한 시사 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EU 유기농업의 황

유럽의 유기농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  이후이다. EU 통계자료(CEC, 2002)에 따르면, EU에서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가는 

1985년에 약 6,300호이고 경작면 은 약 10만ha 이었다. 이는 당시 EU 체 경작지의 0.1%

에 불과한 수치 다. 그러나 2001년에 EU의 유기농가는 약 15만호, 경작면 은 450만ha로 

증가하 으며 이는 EU 총 농경지의 3.3%, 총 농가 수의 2.3%를 차지하는 수치 다. 즉, 15

년 동안에 유기 농가는 약 25배, 경작면 은 약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표 1> 유기농 경작면 과 변화율

국   가 유기농 경작면 (2005)(ha) 증감률(2004/05)(%)

벨 기 에 22,994 - 3

덴 마 크 134,129 - 13

독 일 807,406 5

스 페 인 807,569 10

랑 스 560,838 5

이 태 리 1,069,462 12

네 덜 란 드 48,765 1

오 스 트 리 아 360,369 5

핀 란 드 147,587 - 9

스 웨 덴 222,268 1

국 608,952 - 12

EU-15개국 5,350,604 4

EU-25개국 6,115,465 6

자료 : Eurostat, 2007

EU 유기농업의 최근 변화상황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경작면 에서 유기 

경작지의 비 은 2005년에 약 4%로 증가추세에 있다. 회원국별 황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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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총 경작면 의 11%가 유기농 경작지로 그 비율이 회원국  가장 높다. 기존 EU 

15개 회원국에서 유기농 생산물과 농민의 수는 약간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 추세는 북유럽 

국가들과 남부유럽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즉, 남부유럽 국가들은 그 비율이 상

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는 EU 25개 회원국 총 유기농 경작지의 약 

18%를 하고 있는 유기농 경작지 면 이 가장 넓은 국가이고, 2004년에 가입한 동유럽 국

가 에는 체코가 4%로 가장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와 같이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유기농 경작지가 감

소한 것은 자국 내 유기농업 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수익성이 감

소하면서 유기농법의 용을 포기하고 다른 환경 련 지원을 받는 농법으로 환된 경우

가 부분이다. 특히, 국의 경우는 국 으로 환경농업정책을 용하면서 유기농산물 

생산의 수익성이 상 으로 감소하여 유기농업의 용을 포기한 경우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유기식품 시장규모

유기식품 매액(백만$) 총 식품 매액 비 비 (%)

국 1,700 1.8

독 일 3,000 2.0

이 태 리 1,000 1.3

랑 스 1,250 1.3

네 덜 란 드 450 1.3

벨 기 에 225 1.3

오스트리아 350 2.3

스 스 750 3.5

덴 마 크 350 2.5

스 웨 덴 375 1.5

유 럽  총 계 11,000 2

미 국 13,000 2.3

세 계 총 계 26,000 2.0

자료 : CEC, 2004, 8p.

유기농산물 공 의 증가와 함께 유기식품 시장도 격히 성장하 으나 재 시장의 규

모나 가격에 한 EU차원의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추산에 따르면 농산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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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 은 각 회원국별로 0.5%(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

리스)에서 5%(덴마크)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CEC, 2004). OECD의 통계에 근거하고 있는 

<표 2>를 보면, 2000년  세계 유기식품 매액이 26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유럽이 

110억 달러, 미국이 130억 달러 정도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국

가별 총 식품 매액에서 유기식품 매액이 차지하는 비 을 보면 유럽에서는 스 스가 

3.5%로 가장 높으며 유럽 체로는 약 2% 정도의 비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시장

규모는 유기식품 분야가 국가별로 연간 약 15~3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농업분야에

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을 나타내고 있다. 

Ⅲ. 유기농업정책의 개 과정과 특징

EU는 1957년 6개 회원국으로 시작해서 재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거 한 연합체로 

발 하 다. 따라서 다른 정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기농업정책의 형성  발 과정에

서도 오랜 기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형 인 특징을 보

이고 있다. 그 반 인 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EU 차원의 유기농업 지원정책이 별

도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즉, 회원국의 자체 인 정책 이외에 EU 차원의 

유기농업 지원을 한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1년 덴마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EU 유기농업 지원정책의 형성을 한 구체 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원국 정부  련 단체의 유기농업 시장발 에 한 문제의식과 의견을 토 로 2001

년 6월 EU 농업각료회의에서 유기농업 지원을 한 구체  사항에 한 의가 진행되었

다. 이 회의의 구체 인 의내용(CEC, 2002)은 첫째,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한 발 을 이룩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둘째, 기존 유기농업에 한 EU규정 2092/ 

91이 요한 출발 이었음을 각국 장 이 동의하 고, 셋째, 농 발 에 한 EU 규정 

1257/1999(CEC, 1999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시행하는 농 발 로그램으로 유기농업을 지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지 하 다. 넷째는, 무엇보다도 유기사료의 표시, 유기생산

의 감독과 통제, 유기축산 규정의 시행을 한 재의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요하다 것

에 동의하 고, 다섯째, 유럽지역에서 유기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심이 증가하고 있다

는 것에도 동의하 다. 여섯째, 유럽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 가공 ․ 교역 ․ 소비를 증진

시키기 해서 EU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 회원국, EU 집행 원회, 기

타 련기   단체들이 간의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 으며, 마지막으로 EU 

집행 원회가 유기농업 지원을 한 실행계획의 필요성에 해 분석하고 안을 작성하기

로 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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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업각료이사회의 의 내용에 해 각 회원국 정부  련 기 과 단체들이 동

의와 극 인 조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EU 차원에서 실행계획의 작성을 한 일련의 과

정들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을 개 으로 살펴보면 먼 , 2002년에 EU 집행 원회에서 

EU 유기농업 발 의 필요성과 당면과제를 심으로 EU 실행계획의 타당성에 한 보고서

(CEC, 2002)를 발표하 다. 이 문헌을 토 로 2003년에 EU 유기농업 정책의 향후 개방향

에 한 12가지 이슈에 한 설문조사로 EU 내 유기농업 련 기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총 1,136명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 다(CEC, 2003). 이후 2004

년 1월에 EU는 각 회원국 정부와 련 기 들이 제기했던 이슈들을 심으로 공청회를 개

최하여 이들의 실제 인 의견을 수렴하 다. 이러한 차를 거쳐서 2004년 6월 유기농업 

발 을 한 EU 차원의 실행계획(CEC, 2004)이 수립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 기존의 2092/ 

91을 개정한 ‘유기농업  식품의 생산과 표시를 한’ EU 규정 834/2007이 채택되었다. 

한편, EU가 유기농업의 요성을 단하는 정도는 유기농업 지원을 한 실행계획의 수

립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각종 정책자료에 나타나 있다. 우선, 1999년 농업각료회의는 CAP

에서 환경  목 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추진하는데 유기농업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고 농 발 을 한 규정인 1257/1999(CEC, 1999a)에 유기농업에 한 지원

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반  원칙은 만약 농민이 GAP의 기  보다 더 많은 환경서비스를 제

공한다면 이에 해서는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인 환경 ․ 사회 ․ 경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유기농업, 투입농법, 특

정한 지역  생산방법 등과 같은 농업생산방법이 그 표 인 사례이다.” 

(CEC, 1999, 80p)

이와 같은 인식을 토 로 2001년 6월 EU는 스웨덴의 테보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 을 한 EU의 략(CEC, 2001)을 채택하 다. 이 테보리 략에 따른 시행지

침 에 CAP는 유기농업이나 기타 친환경 인 농법의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

량보다는 질 인 면에서의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2002년 발표된 제 6차 

EU 환경실행 로그램에 따르면, “좀 더 환경 으로 책임성 있는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좀 더 조방 인 농법, 통합 인 농법, 유기농법, 농학  생물다양성 방법 등이 포

함된다.”(CEC, 2002)라고 밝히고 있다. 

한 2003년 CAP 개 은 그 목 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

하기 해 유기농업의 발 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목 을 살펴보면, 첫째, 경쟁력

을 증진시키고,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며, 좀 더 효과 인 소득지원을 통해서 경제  지속가

능성을 높이는 것, 둘째, 소비자의 수요에 좀 더 히 반응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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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며, 농 발 에 한 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셋째, 

환경과 동물복지 기 을 좀 더 효과 으로 용하고 발 시킬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형성

하여 환경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결국, 1999년 이후 재까지 제기된 각종 주장과 의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

하기 한 체계 인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유

기농업 정책에 한 지원이 필요한 구체 인 이유로 제기된 것은 EU 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 과 환경보호라는 목 에 유기농업이 부합한다는 이다. 즉, 농산물

의 안정  공 이나 농민의 소득보다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기농업이 행하는 역할을 강

화하는 것에 지속 으로 정책  지원의 을 맞추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은 유기농

업을 정책 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농업소득의 증가를 주요 목

표로 내세우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황  실행방안 분석

한 국가가 일정한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으로 련 분야의 황과 

지 까지의 정책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세부 인 책을 제시하는 것

이 일반 인 과정이다. EU의 경우도 외는 아니다. 다만, EU는 한 국가가 아니라 25개 국

가로 이루어진 연합체라는 특성상 그 진행과정이 공개 으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명확

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한 분석과 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EU가 재 유럽 유기농업의 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해결 략을 제시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황과 문제 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EU가 유기농업의 발 을 도모

하기 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석한 결과와 향후 략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실제 

정책  지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유기농업의 황과 당면과제 분석

1) 총  개선방향

유기식품에 한 소비자의 수요가 격히 증 하고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유기농업의 반 인 발 을 지속하기 해 필요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생산과 가공분야에 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  생산과 련해서는 유기농업이 ‘과거 50여년 의 일반농업이라는 생각을 바

꾸고 첨단기술 농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CEC, 2002)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종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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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가축사육, 잡 제거, 병충해 방제 등에 필요한 기술과 련 기계를 개발하는데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유기농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소득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해서 농가의 참여를 높이는 것 보다는 근본 으로 유기농업기술의 발 을 도모

하는데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요

성에 한 인식은 그 로 가공분야에도 용되어서 재 일반식품의 맛, 색, 품질보존, 운

송 등의 분야에 용되는 각종 기술과 기계가 유기식품 생산에도 용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EU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기 을 제정하는 것이다. 유기농산물에 한 

EU의 기 과 법  정의는 사실상 1991년 EU 규정 2092/91호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회원국들은 EU의 기 보다 높은 규정을 자국내 유기농산물에 용하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자체 회원농가를 인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EU

의 법 기 은 포 인 개념만을 제시할 뿐 실제 소비자 신뢰와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Lampkin et al., 1999). 이러한 기존 규정을 문제 을 받아들여서 EU

에서는 우선 으로 EU 내 민간 는 회원국 차원에서 문가들과 련 업체  기 들의 

주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EC, 2002). 즉, EU 차원의 인증기  제시는 회

원국  련 단체들의 력에 따른 인증기 의 설정 후 EU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명확히 

부각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보다는 

앙정부기  주도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실과 비교해 볼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GMO 농산물에 한 수용여

부이다. GMO와 련해서는 이미 1999년 EU 규정 1804/1999(CEC, 1999b)에서 “GMO 는 

GMO를 원료로 만든 재료는 유기  생산방법과는 다르므로 유기식품에 한 소비자의 신

뢰를 유지하기 해서는 이런 식품이나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작물의 경작 ․ 수확 ․ 운송 ․ 장 ․ 가공과정에서 ‘우연  혼합(ad mixture)’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에서 GMO의 유입을 방지하기 한 시책과 유기농

법에서 GMO의 사용을 지하는 법규 사이의 실 인 균형이 필요하다(CEC, 2002)는 여

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론  원칙이 용될 수 없는 기술  측면에서의 

실  한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종 유기농산물 생산에 한 비 실  규정과 

련해서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2) 시장활성화 과제

1990년  이후 유기식품의 소비가 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 내 유기식품 시장

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유기식품의 시장 확 에 지속 으로 장애가 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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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여 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U는 이와 련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한 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고 있다(CEC, 2002). 첫째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U의 지

까지 경험과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건강, 맛, 환

경, 동물복지 등에 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가해서 EU는 

유기식품시장이 좀 더 확 되기 해서는 유기식품의 기타 정 인 측면 즉, 환경, 오염

감, 지역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도 좋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장기 인 유기식품 시장 

활성화에 매우 요한 요소로 악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정책이 수동 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정책 으로 유도하는 필요하다는 

것을 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격과 비용의 문제이다. 부분의 소비자들은 유기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품질

이 좋고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 

그 가격이 비싼 이유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비싼 가격에 따른 이득의 부분은 농

민보다는 가공  유통업체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는 유통물량이 일반식품에 비해 기 때

문에 유통비용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CEC, 2002). 즉, 가격결정의 근

거가 되는 비용구조의 문제 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단체 식의 확 와 련된 사항이다. 유기식품 시장의 발 을 해서는 단체 

식의 확 가 필요하지만 그 확 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i) 조리방법과 메뉴

변경에 따른 비용문제, ii) 기존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유기식품을 구입하거나 생산

자가 규모 물량 공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iii) 공 업체의 변경에 한 정보의 부족 

등이다. 결국, 단체 식의 확 를 해서는 식 담당자에 한 별도의 교육과 정보제공이 

실하다고 밝히고 있다(CEC, 2002). 이 은 재 우리나라 단체 식이 당면한 문제와 크

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유기식품에 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U 차원에서 유기농산물 생산 

면 , 농민 수 등에 한 기본 인 통계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유기식품 시

장 정보 즉, 교역량  가격에 한 정보는 회원국별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

서 EU 차원에서 유기농업, 식품, 시장에 한 통계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한 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계구축의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EU 지역 내 교역 활성화 과제

EU는 25개 회원국간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EU 이외 지역과의 교류 못지

않게 지역 내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EU 유기식품산업의 지속  발 에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EU는 지역 내 교역 활성화를 해서 재 당면하고 

있는 회원국간 인증규정의 불일치성과 EU로고의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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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EC, 2002).  

인증규정의 불일치성 문제는 1991년 유기농산물에 한 EU의 법  규정이 도입되기 

까지 유기농산물의 인증은 부분 독립 인 민간단체의 인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 이러한 각 지역 민간단체의 인증은 주로 해당 지역의 특성 즉, 

소비자의 선호, 생산조건, 생산자의 선호, 지역  시장상황을 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별 는 국가별로 인증규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1991

년과 1999년에 유기농산물에 한 EU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여 히 회원국간 차이가 존재

하고 있고, 실제 민간단체, 회원국, EU 기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정확히 악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U 지역 내에서 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 을 악하고 공개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CEC, 2002). 

한편, 이러한 개별 회원국간의 신뢰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고려하고 

있는 것이 EU 로고의 용문제이다. EU의 유기식품 인증로고는 실제 1999년 도입되었지만 

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와 같이 EU 회원국간 인증에 한 상호 신뢰

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EU 인증로고를 사용하여 유기식품에 한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를 제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 으로 오랜 역사와 

통을 갖고 엄격한 기 에 따라 시행되어 온 민간인증 로고의 유용성을 훼손하는 형태로 진

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CEC, 2002). 

이와 같은 국가간의 인증기  격차  신뢰문제와 EU로고의 사용 문제는 EU에서만 나

타나는 특징 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 인증기  자체를 

법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 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기 이 무 원칙 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지역별로 차별 인 기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인

증과 민간인증의 두 가지 체계로 분리될 경우 각각의 인증에 한 소비자 신뢰와 인증비용

에 한 문제를 정책의 개 과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검역  검사체계 개선 과제

이 분야와 련해서는 수입검역 체계, 검사기  인정체계, 생산자 인증체계 등 세 가지 

분야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먼 , 수입검역체계와 련해서는 재 EU 

인정과 수입국 인정 등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검역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EU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의 부분이 수출국의 지 조사 등 복잡한 차를 거쳐야 하는 

EU 인정체계 보다는 사안별로 회원국의 검역 차를 통해서 수입되는 수입국 인정체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CEC, 2002). 

EU에서 이러한 수입검역 차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표면 으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사안별 검역에 따른 수출국과 수입국의 비용이 유기식품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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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EU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안 성을 포 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EU 생산자를 보호 하고자 하

는 의도가 있다고 단된다. 즉, EU와 동등한 수 의 유기식품 생산기 을 갖고 있는 국가

만을 수출국으로 인정함으로써 EU 식품기 을 세계의 기 으로 설정할 수 있고  지역 

내 유기식품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U의 변화는 차로 

EU와의 식품분야 교역이 증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면 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원국간 유기식품 검사기 의 인정기 의 차이에 따른 문제이다. EU의 회원국들

은 자체 으로 유기식품 검사기 에 한 허가 기 을 갖고 있지만 이들 검사기 에 한 

별도의 감독기 을 용하지 않고 있다. 즉, 개별 검사기 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상호 신

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EU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든 검사기 에 한 공식 인 인정  감독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

다(CEC, 2002). 

셋째는 생산자 인증기 과 차에 한 문제이다. EU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농

민, 가공업자, 수입업자)에 한 인증 기 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규모별로 어떻

게 그 검사기 이 다르게 용될 필요가 있는지에 해서는 명확한 언 이 없다. 따라서 

규모 생산자들이 렴한 검사비용과 수월한 검사기 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량과 규정 반 험도를 기 으로 차별 인 기 과 차를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CEC, 2002). 

이와 같은 검사기 과 생산자 인증에 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

는 사안이고 실제 이러한 인증문제와 련해서 많은 외국사례에 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신용 ․ 황윤재, 2007). 이 과정에서 EU의 인증체계 개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

는 시사 은 재 EU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 무엇인지를 우선 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통합과 분리, 포  용과 차별  용은 사안별로 용되면서 체

으로 일 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일률 으로 체에 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다. 

5) 연구  교육의 강화 과제

유기식품의 발 을 해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언 한 바 있다. EU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 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의 환을 주문하고 

있다(CEC, 2002). 첫째는 장 농민, 연구자, 기타 련자들 간의 긴 한 력이고 둘째는 

다른 회원국과의 력이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장 생산자와 연구자  련 문가들의 

력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간의 력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 EU 차원에서 유기식품에 한 국가간 력연구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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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장 농민에 한 문가의 유기식품 생산  유통에 

한 컨설 이다. 이러한 컨설 은 연구 성과를 장에 확산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지

만 지 까지는 농민교육이나 농민들간의 경험  기술교류를 통해서 부분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인 패턴을 탈피해서 유기농업의 경우는 생산  경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한 문 인 컨설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EU가 향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환경친화 인 방법으로 생산 ․ 유통을 할 수 있

도록 교육 ․ 훈련하는 것과 함께 궁극 으로 지역  공 체인의 형성  발 (즉, 지산지소)

에 그 목표를 두고 유기식품 생산지역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EC, 2002).

이러한 연구개발과 교육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행농업에 있어서도 연구자, 농민, 련 기  문가간의 력이 매우 미진한 

실정이며, 실제 농업 문기 의 컨설 조차도 장에서 잘 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련 주체간의 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 로그램의 개발이 매

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기식품 지원계획 분석

2000년 이후 일련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EU는 2004년에 유기식품의 발 을 한 21

가지 실행계획(Action Plan)(CEC, 2004)을 채택하 다. 이 실행계획은 크게 유기식품 시장확

를 한 활동, CAP 정책과의 연계를 한 활동, 안 성 제고를 한 기   검사체계 

개선활동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분야의 내용과 시사 에 해서 살펴보자.  

1) 시장수요 확  략

유럽 내 유기식품 시장수요의 확 를 해서는 총 3가지 실천과제가 선정되었다. 첫 번

째 실천과제는 EU 규정 2826/2000의 내용을 수정하여 EU 집행 원회가 유기농업에 한 

정보  홍보 활동을 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몇 년 동안 EU 차원에서 정

보  홍보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해 두 가지 목표를 명시 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첫째는 소비자, 공공기  식소, 학교 그리고 기타 식품체인 상의 주요 활동가들에 유

기농업의 장  특히, 환경  혜택에 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둘째

는 EU의 유기농산물 인증 로고를 포함해서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한 인식을 제고시

키기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 식소나 잠재  소비자를 한 맞춤형 정보  홍보 활

동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발 시키기 해 EU 집행 원회와 회원국 정부, 

문기 들 간의 력을 증진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실천과제는 유기식품에 한 EU 차원의 기 , 회원국과 민간단체의 기  그리

고 외국의 다양한 기 에 한 비교를 쉽게 하기 해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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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한 통계자료를 수집 ․ 리하는 것

이 세 번째 실천과제로 선정되었다. 

이 시장수요 확 를 한 실행계획들은 앞서 설명한 시장활성화 과제와 지역 내 교역 활

성화 과제의 일부가 반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각종 정

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행계획이 주로 

소 트웨어 인 로그램에 의해서 운 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 인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들면 식에 필요한 정보를 식품체인상의 담당자에게 달하기 

해서 일정한 정보취  기 을 신설하기 보다는 식품체인 내에서의 력을 강화하는 형

태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인 성과 심의 정책을 펼치는 우리에게 좋

은 시사 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번 실행계획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유기식품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 유기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을 포함한 유기식품 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유기농산물 련 규정(2092/91)이 농산물만에 한정해서 용했던 

것에 비해 그 개념이 매우 확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CAP 정책과의 연계

유기식품 분야에 한 산지원을 한 과제로서 총 네 가지 실천과제가 선정되었다: i) 

유기농 과일과 채소 생산자단체에 한 EU 지원  이외에 각 회원국의 추가 지원  지

을 허용하는 것, ii) 유기농업 분야에서 생산, 유통  기타 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웹사이트에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 iii) 유기농업에 

한 연구에 한 지원을 확 하는 것 그리고 ⅳ) 각 회원국에서 유기농업을 지원하는데 있

어서 기존 농 개발 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특히, 네 번째 실천과

제와 련해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유기농업 지원시책 내용

- 새로운 품질보증시책을 이용하여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

- 장기 으로 환경과 자연보호 측면의 혜택을 지속시키기 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

- 일부가 아닌 체 경작지를 유기농업으로 환한 농민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

- 일반 생산자들처럼 유기농산물 생산자들도 자본투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식품체인 련기  간의 약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합시킴으로써 유기농산물의 

분배  유통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에게 이익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기타 련서비스에 한 지원 확  

-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포 하는 유기농업 종사자에 한 교육과 훈련

- 환경민감지역(ESA)과 같은 지역에 요한 토지 리방법으로써 유기농법을 선정하여 장려하는 것. 

자료 : CEC, 2004.



김 태 연362

이러한 CAP 정책과의 연계를 한 실행계획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기식품의 원료가 되

는 유기농업을 보다 극 이고 체계 으로 지원하기 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CAP의 농업보조 이 기존에 주로 곡물과 축산물에 집 되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유기

농 채소와 과일에 보조 을 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 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그 동한 부족했던 채소  과일에 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기식품의 

원료로서 채소와 과일부문의 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3) 안 성 기   검사체계 개선

EU 차원에서 유기식품에 한 검사  인증기 을 제시하는 것과 련해서는 총 14개의 

실천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실행계획에서 가장 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몇 가지 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농업에 한 기본 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을 수

립하고(실천과제 8), 유기농업 기 의 완 성을 향상시키는 것(실천과제 10)으로 이에 따른 

세부 인 활동으로는 i) 허용되는 첨가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축산가공품에 한 지원

을 제공, ii) 유기농 와인에 한 특별규정 수립 여부 고려, iii) 동물복지에 한 기 의 개

선, ⅳ) 수산물 양식업과 같은 분야로의 확  필요 여부 고려, ⅴ) 에 지, 생물다양성, 경  

 기타 환경과 련된 기  개선의 필요성 고려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  조언을 

한 독립 인 문가 패 을 형성하는 것(실천과제 11)도 주요 과제로 선정하 다. 

둘째, EU 규정 2092/91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개정할 것(실천과제 12)을 선정하

다. i) GMO 원료를 포함한 생산물을 유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 ii) 종자 이외에 유기농

산물 생산에 사용된 원료에 우발 으로 GMO가 포함되었을 경우의 최소 기 은 일반 농산

물 표시의 최소기 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것 등이다. 한편,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종자에 한 기 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 에서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가 재 EU 

집행 원회에서 고려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 할 정이다. 

셋째, 둔갑이나 사기 험도가 높은 생산자를 발하기 한 험- 시 근법(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고 규정 2092/91에 따른 상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기 의 활동성을 

개선하는 것(실천과제 13)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다른 실천과제와 연계되어 있다. 즉, 유

기농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본채택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재의 통합연구센터(JRC) 

활동을 지속하는 것(실천과제 14), 각 회원국에서는 CAP에서 형성된 필지별 증명을 유기농

업에 사용된 토지의 치  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하는 것(실천과제 15), 

규정 2092/91에 따른 검사기 간의 력뿐만 아니라 검사기 과 집행기  간의 력을 제

고하는 것(실천과제 16), 규정 2092/91에 따른 검사기 에 한 특정한 인증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실천과제 17) 등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 원회는 각 회원국이 제출한 인가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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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 수와 형태 등에 한 보고서를 토 로 연차보고서를 발행(실천과제 18)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 성  검사체계 개선을 한 실행계획은 유기식품의 발 을 한 제도  정

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기존 유기식품 지원정책의 문제 을 

부분 개선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실행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도

 측면의 문제 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이  보고서에서 지 했던 내용들을 몇 년의 시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그 로 용하여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 하

게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3. 유기농업 규정의 개정

EU는 2007년 6월에 기존 ‘유기농산물의 생산  표시에 한’ 규정 2092/91(CEC, 1991)

을 폭 으로 수정한 규정 834/2007(CEC, 2007)을 도입하 다. 앞서 밝힌 것처럼 규정 

2092/91은 당시 유기농산물에 한 EU의 기 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하기 해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기 , 표시, 검사시스

템과 무역에 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 834/2007는 유기

식품 산업  시장의 발 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 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기식품 

생산과 련해서는 일반 인 농업생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해 류, 양식

포함)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유 자 조작 농산물에 한 규정, 가공식품과 가공사료 그리

고 첨가제에 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다른 특징은 기존 법안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법안의 목 , 즉 유기 인 

생산방법을 장려하는 목 을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농업생산과 련해서 지속

가능한 리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해서 높은 수 의 생물다양성 형성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수 을 향상시키고 에 지  자연자원의 책임성 있는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셋째, 소비자의 선호에 맞도

록 환경, 인간, 동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된 다양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특징 인 내용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GMO와 련된 원료

는 여 히 유기식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지 GMO가 우연 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0.9%까지만 허용하기로 하 다. 둘째, 유기식품에 한 개념을 통일하

기 하여 회원국 내에서 EU 유기식품 로고를 의무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할 

경우 회원국 는 민간단체의 로고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민간단체의 인증기

은 EU 기 보다도 더 엄격해도 상 없고, 식품 성분함량의 95%가 유기원료면 유기식품으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넷째, 외식업체에 한 규정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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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회원국이 필요할 경우 자체 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에 해서는 2011에 EU 차원의 

재검토하기로 하 다. 그리고 생산지  원산지 표시를 필수표기 사항으로 도입하는 것과 

양식업, 와인, 해 , 이스트에 한 유기생산 규정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2000년 이후 구체 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EU의 유기식품 시장 발 을 한 정책의 특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기식품과 련된  분야를 포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채택된 규정 834/2007은 1차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사료에 한 규정

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해조류와 양식업에 한 유기  생산방법에 한 기 도 제시하

고 있다. 

둘째는 장기간의 여론수렴 차를 거쳐서 유기식품 시장 발 을 한 실행계획과 규정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의 특성상 회원국의 불만과 반

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EU 집행 원회, 회원국 정부, 련 기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고 정책에 반 함으로써 련분야에 실제 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은 

EU 정책의 특징 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요와 공 의 증가를 한 정책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유럽 내 유기식품 시장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각종 정보의 제공과 인증  검사기 의 개선이 모두 이러한 수요증 를 목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 측면에서는 CAP에서 직  보조 을 제공하면서 농민들이 

유기농법을 채용하도록 극 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기식품 련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유통문제의 해결에 EU가 극 으로 개입하

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단지 시장에 맡겨서는 유기

식품 발 을 한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개발이 어렵다고 단하고 EU 차원에서 직  개

입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 유기식품이 일반식품에 비해 높은 유통비용이 

소요되는 원인을 악하고 좀 더 효과 인 유통체계를 형성하기 한 연구를 EU 차원에서 

직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유기식품 시장의 발 이 단순히 농업과 식품에 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

한 발 이라는 EU의 궁극 인 목 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악하는 것이다. 즉, 지속가

능한 발 이라는 모토아래 EU 정책과 회원국의 정책이 일 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EU의 최근 유기농업 정책변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 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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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유기식품의 정책 상을 재의 1차 농산물에서 가공품과 수산물까

지 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해서는 우리나라의 재 기술수 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차 으로 그 

용 상을 확 한다는 것을 기본 인 방향으로 설정하여 련 기   단체들이 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유기식품의 인증기 과 검사체계에 한 홍보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유기식

품에 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즉, 유기농산물 인증표시뿐만 아니라 인증기 과 인증과

정에 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유기식품 시장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제품개발을 한 연구개

발에 정부가 극 인 투자를 해야 한다. EU는 이러한 연구개발 산을 각 회원국이 체 

농림기술 산에서 일정한 비율로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재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연구개발 산지원 우선순 에서 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 으로 정부에서 고려하고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유기식품 련 단체  기  간의 상호 정보교류  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EU의 실행계획과 법규들은 련 기 들과의 긴 한 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기식품 시장의 황과 문제 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반드시 련 단체  기 들 간의 긴 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논문 수일 : 2008. 11. 19. 논문수정일 : 2008. 12. 12. 최종논문 수일 : 200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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